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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nalysisoftheDelayintheEntryofDisabledChildren
andParents'Perception

-FocusingonGwangjuCity-

byJin-HeeLee
Advisor:Prof.Eun-HeeJeong,Ph.D
MajorinspecialEducation
GraduateSchoolofEducation,ChosunUniversity

Thisstudyaimstoidentifythecurrentstatusofentrancedelayofthechildren
withdisabilitiesandperceptionsoftheirparentsonittopresentbasicdatafor
entrancesupporttotheparents.Forthepurposes,weinterviewedparentsofthe
children with disabilities(N=78)who experienced entrancedelay in Gwangju
usingaquestionnaireandafew importantresultsarepresentedasfollows:
  First,inrespecttothecurrentstatusofentrancedelay,mostofthedelayed
childrenwereattendingtospecialeducationcentersbecausetheyhelpparents
to havelessburden to carechildren allday long and providetraining on
therapies.As the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d a mean ofmore than two
theraputicservices,itwasfoundedthatparentshadbigfinancialburdenfrom
theservicesalongwiththeirdemandoftheconnectionwiththeraputicsupports.
Parentsobtainedtheinformationontheentrancedelaysystem from parents

ofotherchildrenwithdisabilities,whichpointsouttheimportanceandnecessity
ofparenteducation toshareexactroutesto obtain properinformation.We
found thatentrancedelay ofchildren with disabilities isuniversaland the
systematic aspect of the delay should be considered in respect to the
compulsory education forthechildren with disabilitieswhoseagesarethree
thatwillbeexecutedfrom 2013accordingtotheSpecialEducationLaw.
Itseemsthattheparentsofchildrenwithdisabilitiesacceptedonetimeor

twotimesofdelaynaturallyandparents'ssubjectivejudgementhada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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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on delay decision.Therefore,forpropereducation according tothe
status ofdisabilities,appropriate guidance on entrance and parents' right
understanding of their children are important conditions for compulsory
educationforthechildrenwithdisabilities.
Second,therewaslittledifferenceindecisionofdelayaccordingtogeneral

characteristicsofparents.Theparentsanswered thatthey decided todelay
entrance because of delayed cognitive and physicaldevelopment of their
children,anddifficultiesofadjustment. Mothershadthegreatestinfluenceon
thedelaydecisionanddecidedtodelayentrancewhentheirchildrenwereage
of7andwhenitwastwoorthreemonthsimmediatelybeforeentrance.Asthe
parentscouldnotdecidedelay in considering theirchildren and surrounding
conditionsthoughtheyhadtroubleandburdenontheentranceoftheirchildren,
wesuggestthatspecificparentseducationandeducationalprogramsthatcan
relivethem of anxietyofentranceshouldbedeveloped.
Usually,theycounseledwith instructorsordirectorsofcareinstitutesthe

children were attending in respectto the entrance,and had difficulties in
generalassessmentofchildrenandchoiceofpropereducationalinstitutes.
However,childrenadjustedtheinstitutestheyattendedbeforetheirentrance

verywell,andsatisfactionoftheparentswashigh.Sothedifferencesbetween
theinstitutesbeforeandafterentranceshouldbeminimizedforcooperationand
institutionalfoundationisrequiredonwhichchildrencanusepropertreatment
services they need and which can help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ir
parentstoadjusttonew environmentduetoentrance.
Third,there was little difference in parents'perception on entrance delay

accordingtogeneralcharacteristicsofparents.Mostoftheparentsthoughtthat
agelimitforentranceisnotneeded becauseofpersonaldifferencesbetween
childrenandtheneedofrighteducationaccordingtotheirpresentlevels,butthey
worried aboutmaladjustmentwith peers,and lessattention to education.So,
diversityofdisabilitiesshouldberecognizedanddiverselearningprocessesand
methods should be developed along with educational systems in which
opportunitiesoflearningareprovidedaftercompletionofcompulsoryeducation.
Thesubjects answered thatthefocus should begiven on instruction of

self-helpskills,learningandcognitionbeforetheirchildrenenterschool.
Inmakingadecisionofentrance,theyneedprofessionalcounselinginsti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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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itishoped givehelpsin choiceofpropereducationalinstitutesand
generalassessmentoftheirchildren.
They answered thatthe procedure to apply entrance delay is satisfying

becauseofitssimplicity,butmentionedthattheyhaddifficultiesduetolackof
properpreparationandinattentionbyschools,andtheirunfriendlyattitudes.
Soprofessionalcounselinginstitutesinvolvedinentranceshouldbeintroduced

andsupportforeducationofchildrenwithdisabilitiesshouldbeenhancedalong
withpromotionofspecialeducationsupport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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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및및및 목목목적적적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의 잠재적 능력 및 가능성을 실현하는 자아실현에
있다.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기본 원리에 입각하여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언제,어디서나 쉽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국가는
국민 개개인이 성공적인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
야 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
으므로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도 일반교육과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특수교육은
장애아동 개개인의 특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며 교육의 기회를 증진시켜 사회구성원
으로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은 생존권
보장의 핵심이며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강정일,2002;이진옥,2004).
학교는 아동의 취학을 시작으로 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중요한 환경으로

아동들은 학업뿐만 아니라 교사 및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
회성 기술과 상호작용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공공의 교육장이다.또한 시시각각 변
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바르게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 나가는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한다(정유경,2005).홍정기(1995)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여
일상생활에서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보다 행복하고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학교라고 말했다.
부모에게 있어 처음으로 아이를 하나의 작은 사회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킨다는 것은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시기일 수도 있지만 동시
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불안과 긴장감을 가중시키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이소영,2005).특히 취학하는 아동이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감은 더욱 더 가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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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통합 유아교육 기관에 있던 장애아동이 일반초등학교 입학 시
일반아동에 비해 인지적,사회적,의사소통적 제한성 등으로 인해 실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그 가족에게는 신체적,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가
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김승현,2005).
홍혜정(2005)의 연구에서 보면,일반아동의 취학유예에 대해 아동의 주도적인 학

교생활과 학업의 지연,또는 또래보다 체격이 작아서 등을 언급하고 있는 한편,장
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유경(2005)의 연구에서는 장애아동들의 사회성 부족,학업
의 지연,언어발달,주의집중력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들고 있으며 취학을 유예한
후 일반초등학교에 입학시킨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들은 학교적응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었고,아동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들의 만족도는 낮아진다고 하였
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취학에 대한 좌절이 장애아동 부모의 스트레스를 가중시

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소우(2000)에 의하면 장애아동 부모들의 주요한
스트레스 원인 하나가 아동의 취학에 관한 문제라고 보고하였다.또한 윤수영
(1992)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장애 원인 및 교육에 관한 스트레스가 장애아동 어머
니에게 있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즉,어머니가 장애아동을 키우며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동의 취학문제인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과 관련하여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장애

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동법 제 3조 의무교육에 대해 제 1항에서 ‘특수교
육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2008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2008학년도 시 ·도별 초등학교 취학 유예

자는 67,319명으로 그 중 장애아동은 서울 1,698명,부산 346명,대구 281명,광주
180명,전남 199명을 포함 16개 시 ·도에서 총 4,689명으로 취학유예자의 7.0%에
이른다.또,2005년 장애인교육권연대와 최순영 의원이 그해 전국초등학교 3,879개
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취학유예아동 중 장애아동 현황 실태조사’내용에 따르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만 취학유예가 인정돼야 하는데도 현실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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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이유로 취학유예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취학유예 신청서 제출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담당의사의 소견서만 첨부하면 거의 대부분 취학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어떤 교육환경에 배치되든지 그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

시켜 줄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이유훈,1995).그러므로 지역사회 내에서 이들
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자녀의 장애와 진로에 대해 상담을 지원할 기관
을 마련하는 방안이 시급하며(윤점룡,1999),부모에 대한 취학지도는 특수교육에
대한 올바른 정보의 전달과 도입 및 소개로써 장애아동의 교육효과에 커다란 영향
을 미치게 될 중요한 과제이다.올바른 취학지도를 통해 장애아동에게 알맞은 교육
방향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장애아동 부모의 장애에 대한 바른 이해와 교육에
대한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박화문,1997).또한 아동의 가능성을 최
대한 이끌어내어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장애상태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학교는 자녀가 보다 나은 인생의 기초
와 기본을 닦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충분한 상담을 거쳐 취학하여야 한다(이진
옥,2004,재인용).
특수교육의 방향이 장애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증진 시켜주어서 학생들이 사

회 구성원들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오세정,2001,재인용)이라면 실질적인
특수교육의 실천은 취학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
다.특수교육 분야의 중심 과제는 ‘특수교육 기회 확대’로 요약될 수 있는데,이는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언제,어디서나 교육의 적절
성이 제고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오세정,
2001).또한,적절한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아동과 가족,그리고 아동을 보내고 받는
기관의 교사들,아동과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전문가의 협력적인 지원
이 필요하다.
취학은 아동에게 있어 교육과정의 변화 이외에도 물리적,환경적인 변화를 겪게

한다.그러한 과정에서 장애유아의 안정적인 적응을 위한 취학에 대한 행정적,제
도적 뒷받침이 전무한 실정이다(김승현,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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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아동들에게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
의 적절성이 제고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에도 실질적으로 많은 장애아동들이
취학유예를 하고 있고,그 부모들은 취학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장애아동의
취학유예 실태와 결정과정에 대한 배경,부모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취학유예 결정과정에서 부모의 연령이나 학력,경제수준,직업에 따라 차이
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광주지역의 장애아동 취학유예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와 현

황을 알아보고,취학유예를 결정하는 과정과 부모들의 인식을 부모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이러한 실태와 인식에 관한 연구는 장애아
동의 교육기회와 수월성 보장,그리고 부모에 대한 지원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222...연연연구구구문문문제제제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장애아동의 취학유예 실태는 어떠한가 ?
둘째,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유예 결정과정은 어떠한가 ?
셋째,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유예에 대한 부모의 인식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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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취학유예
이 연구에서의 취학유예란 초 ·중등 교육법 제 14조 1항의 질병 ·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제 13조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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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111...장장장애애애아아아동동동의의의 취취취학학학

111)))장장장애애애아아아동동동의의의 취취취학학학

유아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로의 전이(transition)는 아동에게 있어 새로운 환경
하나가 더 첨가되는 것만이 아니다.기존의 상호작용적인 관계성이 전혀 없는 가족
과 학교,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기타 다른 자원들과 학교 사이의 관계성이 아
동의 생활에 새롭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 가족에게 적응 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초래한다.일반적으로 유아교육프

로그램에서 초등학교로의 전이는 성인이 되어서 집을 떠나기 전에 아동이 겪는 가
장 큰 과거와의 갑작스럽고 영구적인 분리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특히,아동이
장애가 있어서 다른 아동들에 비해 취학전 특수교육과 통합유아교육프로그램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경우에 취학전 프로그램에서 초등 일반학교로 분리되는 충격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조윤경 외,2007).
학교에 입학하면서 아동은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지적,사회적,그

리고 신체적 능력들을 사용하도록 기대되어진다.초등학교 환경에서는 새로운 기대
와 새로운 관계들,그리고 새로운 경험들이 아동들을 기다리고 있다(Loyd,1999).
서로 다른 교육적 환경사이에는 교육 과정적 요구,교수방식,행동적 기대,물리적
환경의 배치,아동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양상 등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장대은,1997).
취학을 앞둔 장애아동의 부모가 가지는 부담감은 일반아동들과 마찬가지로 초등

학교로의 취학 그 자체만으로도 생애 처음의 공교육을 시작하게 된다는 데서 기인
하는 걱정과 부담감이 올 수 있다.사실상 일반 초등학교로의 취학은 대부분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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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아동이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공식적인 통합경험이 되는 경우가 많다.통합교육
의 흐름이 대세인 현재,점차 많은 장애아동들이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초등학교로
의 취학을 선택하고 있는데 장애아동의 조기교육 수혜율 조차 높지 않은 우리나라
에서,조기교육기관의 통합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는 더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초등학교로의 취학에 대한 부담감은 더욱더 가중될 수 있다.또한 취학
전 조기교육기관에서의 통합 경험을 가진다 할지라도 초 ·중등학교의 그것과는 많
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부모들은 자녀의 초등학교로의 전이 과정에서 아동이 초등학교에 취학하게 되었

다는 기쁨,기대와 함께 학교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친구관계는 잘 이루어
나갈지,학습에 어려움을 가지게 되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가진다(이소
영,2005).또한,장애아동의 행동적 특성,그 동안의 실패 경험에서 비롯된 사회적
위축,사회적 기술의 결함,일반학급 교사들의 장애아동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일관
성 없는 태도,부모들의 과잉보호 경향,일반아동 부모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 등
에서 비롯된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경험한다(김승현,2005).
Sullivan(1999)은 많은 부모들이 성공적인 학교 경험을 위해 그들의 자녀들이 적

절한 문해 기술,사회적 기술,자존감,또래와의 관계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장애아동의 부모들에게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단순히 그 가족들의 개인적인

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인식되는 장애관과 특수교육의 현실적 문제와도 맞물린
다(허정연,1998).초등학교 취학직전 장애아동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을 앞두고 장애아동 양육과 대인관계 등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다양한 신체적,
정서적 고통과 대인관계에서의 긴장,사회로부터 고립감을 경험하고 미래에 대하여
막연한 불안감과 비관적 태도를 갖는다.이는 장애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이 장애아
동의 부모와 가족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승
현,2005).
장애아동의 부모들은 자녀의 취학시기가 다가올수록 자녀의 성장발달과 교육에

대한 욕구가 심화되고(석재은,1992),새로운 초등학교 환경과 스케줄에 적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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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아동에 대한 목표와 기대감을 수정하고,법적 권리와 의무,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에 대해 배워야 하며,초등학교 교사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자신들에게 적
절한 부모참여 활동을 판별해야 한다.진학할 교육기관으로의 전이 관정에서 이러
한 변화와 도전들 때문에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스트레스의 증가를 경험하며,교육
적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이소영,2005).
장애아동의 부모들은 아동이 변화에 적응하도록 도와야 될 뿐만 아니라,전이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결정을 내리며,필요할 때 조정해야 하는 등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장애아동이 취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회적응능력
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지만,일반아동과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전
제되어야 한다.따라서 일반아동과 다른 능력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장애아동을 학
생으로 수용하기 위해 학교와 교사도 합당한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서울장애
인복지관,2002).

222)))장장장애애애아아아동동동의의의 취취취학학학을을을 위위위한한한 지지지원원원

장애아동의 취학시기가 다가오면 부모들은 장애아동을 위한 최선의 교육체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진학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자녀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최선의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선택하며,학교 배치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Hansonetal.,2000,김미라,2005,재인용).
특별한 요구를 가진 유아들은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유아들 보다 전이시 특별히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는데(LaParo,Pinata,Cox,2000),그것은 초기에 장애유아
와 그 가족이 경험하는 초등학교로의 전이 과정에서 장애유아는 이전 상황과 다른
새로운 상황에 들어가야 하고,이전에 배운 기술을 일반화해야 하며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야하고,수적인 면에서 더 적은 교사의 주의 집중하에서 더 많은 수의 또래
들을 포함하는 큰 집단과 가능해야하고,또한 유아교육 수준에서 보다는 좀더 독립
적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다.가족들 또한 새로운 규칙과 일과들에 적응해야 하
고,자녀에 대한 새로운 스케줄과 서비스를 조정해야하고,친숙하고 지원적인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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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떠나서 유아의 장애가 다시 확인되고 표찰이 붙여지는 교육프로그램에 들
어가야만 하는 스트레스에 직면해야 한다.프로그램을 보내고 받는 전문가들에게는
두 프로그램 사이의 차이로 인해 서로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조 관계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프로그램 사이의 차이점은 적격성 기준과 유아가 표찰 되어지는 방
법,교육과정과 서비스 전달의 강조점,가족참여,프로그램 장소,프로그램 의사결
정과 행정적 절차 등이 제기 되고 있다.초등학교라는 새로운 관계성에 대한 적응
에 어려움이 보고 되고 있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돕는 전이 지원 서비스 실시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조윤경 외,2007).
장애자녀의 초등학교 선택시 부모들이 고려하는 요인으로 장애아동을 지도하는

특수교사의 전문성,장애아동의 문제행동,일반아동의 부정적인 행동,일반아동이
학습 및 행동의 모델이 되는 점,일반교사가 자녀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장애아동을
지도하는 능력,장애아동이 교사의 지시를 이해하고 따르는 능력,학교생활에서 요
구되는 신변처리 능력,기초 학업능력,학교의 여러 장소를 찾아다니는 능력,통학
방법 및 통학시간,장애아동의 입학으로 인한 비장애 형제자매의 학교생활,장애자
녀의 부모로서의 지위 및 역할,장애아동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등을 보고하였다
(허정연,1998).
장애아동의 초등학교 배치결정은 아동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랜

시간과 많은 고민을 요구하는 어렵고 부담스러운 작업이다.부모들은 새로운 학교
및 서비스에 관련된 자신의 결정이 바른 것이었는지에 대해 확신하기를 원하면서
도 동시에 강한 의구심을 가지기도 한다(Losen & Losen,1985;Hanline &
Knowlton,1988,김미라,2005,재인용).이 때 장애아동의 부모들은 자녀의 학교를
선택하는데 따르는 책임을 교사와 공유하길 원한다(Fowleretal.,1988;Hanline,
1988;Hanline& Halvorsen,1989,김미라,2005,재인용).
초등학교로의 취학은 해당 아동과 그 가족에게 적응 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초래

한다.일반아동인 경우 유아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로의 취학은 새로운 환경에서 아
동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보고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장애아동인 경우 더욱 세심한 고려와 적절한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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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아동의 가족,아동을 보내고 받는 기관의 교사들,아
동과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전문가들 사이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조윤
경 외,2007).
따라서 학령전 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로의 전이가 매우 조심스럽게 조기에 계획
되어야 하고,많은 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Diamondetal.,1988;Fowler
etal.,1988;Hainsetal.,1988;Hanline& Knowlton,1988;Turnbull& Turnbull,
1990재인용).

222...장장장애애애아아아동동동의의의 취취취학학학유유유예예예

111)))의의의무무무취취취학학학과과과 취취취학학학유유유예예예의의의 체체체제제제

초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15조에 의하면 읍 ·면 ·동의 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
에 달하는 자를 조사하여 그 해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
정,2008.5.27).이 때 법 제 13조 제 2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관평
가 및 학교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서면평가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에 의하되,설
문조사 ·관계자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학생 및 학
부모 등의 반응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개정,
2008.2.29).이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
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 ·면 ·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하고,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
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
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 ·면 ·동이 장에게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신설,2008.5.27).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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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개정,2008.5.
27),읍 ·면 ·동의 장은 다음해 3월 1일에 취학할 아동이 취학아동명부의 작성기
준일후 그 관내로 전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2008.5.27).취학 아동의 조사 및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
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개정,2008.5.27).
취학아동의 명부 작성이 되면 교육장은 매년도 취학할 아동의 입학 기일과 통학

구역을 결정하고 읍 ·면 ·동의 장에게 입학기일 등의 통보를 해야 한다.읍 ·면
·동장은 통보를 받은 때에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또한 취학통지를 한 때에는 그 취학
할 아동의 명부를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취학할 학교를 변경하고
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지정된 학교 외의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할 때에는 입학할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1999.2.27).
초 ·중등 교육법 제 14조 1항에 의하면 질병 ·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

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 13조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개정,
2007.12.14).또한 2항에서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
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습능력
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할 수 있다.이 경우 다시 취학하는 자의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그 해당 연수를 더한다.
초 ·중등 교육법 시행령 28조에 따르면 동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 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다만,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
는 당해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2항
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초등학교의 경우 보호자와 읍 ·면 ·동의 장에게,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
자와 교육장에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3항에 의하면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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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 결정을 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4항에는 취학의무
와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다만,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
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22)))장장장애애애아아아동동동의의의 취취취학학학유유유예예예 현현현황황황

2008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2008학년도 시 ·도별 초등학교 취학유예
자는 67,319명으로 발육부진으로 인한 유예 42,802명,질병으로 인한 유예 6,074명,
그리고 장애로 인한 유예는 4,689명,기타 13,754명으로 장애로 인한 지역별 유예자
는 서울 1,698명,부산 346명,대구 281명,대전 83명,광주 180명,전남 199명을 포
함 16개 시 ·도에서 총 4,689명으로 취학유예자의 7.0%에 이른다.
홍혜정(2005)의 연구에서 취학유예 사유로 아동의 질병이나 기타 중요한 이유가

아닌 언어 ·인지 등 발달의 문제보다 주도적인 학교생활을 위해서,학업이 뒤쳐질
까봐,체격이 또래보다 작거나 약해서라는 부모들의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한 것으
로 나타났고,아동이 학교생활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기
간으로써 유예기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현법에서는 장애를 취학유예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장애를 이유로 입학

을 미룬 아동이 전체 취학유예 아동 중 약 20% 차지한다는 연구(장애인교육권연
대,2005)보고가 있었다.2005년 3월 30일부터 4월 13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3,879
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취학유예 아동 중 장애아동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
사대상 초등학교에서 올해 입학을 미룬 학생은 4만2285명이라고 한다.이중 장애로
인해 학교 입학을 미룬 아동은 2만4751명(58.53%)을 기록한 발육부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7,822명(18.50%)인 것으로 나타났다.그 뒤를 이어 질병이 5,086명
(12.0%)으로 주요한 취학유예 이유로 조사됐다.
취학이 늦춰진 장애아동을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학습장애가 2,246명(28.8%)으

로 가장 많고,다음으로 정서장애 1,529명(19.6%),정신지체장애 1,425명(18.3%),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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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애 1,182명(15.2%),건강장애 747명(9.6%),지체부자유 449명(5.8%),청각장애
143명(1.8%),시각장애 77명(0.9%)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만 6세가
6,034명(77.38%),만 7세가 1,276명(16.36%),만 8세가 488명(6.26%)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취학 아동 중 장애아동 비율이 만 6세의 경우 18.6%에 불과하지만 만
7세는 26.6%,만 8세 33.1%,만 8세 이상은 75.1%로 증가해 나이가 들수록 장애아
동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었다.이는 발육부진 등으로 입학을 늦춘 어린이는 1～2년
내에 입학하는 반면 장애아동은 2～3년 이상 입학을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또한 특수학급 설치 유무에 따른 장애아동 비율은 특수학급이 설치되
지 않은 학교(17.21%)가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19.5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정유경,2005).

333...장장장애애애아아아동동동의의의 취취취학학학유유유예예예 관관관련련련 연연연구구구

이금진과 박승희(2005)는 2005년 3월 초등학교 취학유예를 결정하고 2006년 3월
에 입학을 앞둔 장애아동의 어머니 12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의 면접법을 통하여
아동의 취학유예를 결정하게 된 어려움이나 배경에 대해 연구하였다.결과는 첫째,
취학을 앞두고 어머니들이 느끼는 어려움으로 아동들의 문제로 인한 어려움,어머
니 자신들이 장애자녀의 초등학교 취학에 관해서 스스로 느끼는 어려움과 가족문
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취학에 대한 정보수집의 어려움 및 체계적인 지원의 부재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취학유예를 하고 있었다.둘째,그 취학유예의 배경으로는
어머니들이 아동들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느끼는 취학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학교를 선택할 때의 어려움으로써 통합교육에 대한 기대가 장애아동의 어머니들에
게 주는 부담감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셋째,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
머니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으로는 교육기관에서의 양질의 적응프로그램,실용적인
프로그램과 아동들의 재능개발 교육프로그램을 원하였으며,국가나 정부 차원의 지
원부재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었으며 경제적인 지원 및 장애아동의 취학을 위한 정
보시스템의 구축과 지역사회와 연관되어 구청별로 제공되는 학교에 관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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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기를 원하고 있었다.그리고 특수교사나 보조교사,모니터교사의 지원확대와
정부의 지원이 사교육기관에도 지원이 되어 연계성이 있는 양질의 교육을 받기 기
대하고 있었으며,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의 지원을 바라
고 있었다.그리고 사회적 지원에 대해 장애아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홍보로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고 장애에 대한 시각
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하였다.
정유경(2005)의 연구를 살펴보면 과령입학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들은 학교적응에

대해 전체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위영역의 학교규칙에서
높은 만족을 나타냈으나,교사관계,친구관계,학습준비도는 높지 않았다.또한 과
령입학 발달장애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인 성별,학년,취학유예기간에 따른 학교적
응에 대한 부모만족도에서 아동 성별에 따른 부모 만족도는 여아를 둔 부모의 만
족도가 높게 나타났다.아동 학년에 따른 부모 만족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체적
인 만족도와 하위영역에서 모두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발달장애 아동들이 가진 지
적 발달이나 사회성 발달 등의 문제로 인하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일반아동과의 격
차가 점점 벌어짐에 따라 학교적응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도 같이 낮아지는 것이라
보여 진다.아동의 취학유예기간에 따른 부모 만족도는 전체적인 만족도와 하위영
역 모두에서 1년 유예한 아동의 부모 만족도가 2년 이상 유예한 아동의 부모 만족
도보다 높게 나타났다.이는 앞서 언급한 학년에 따른 만족도와 유사한 것으로 발
달장애 아동의 부모들은 초등학교 입학이 다가오면 사회성 부족 또는 학업의 지연
등으로 일반학교에서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우려해 유예를 시키지만,유
예기간에 따른 학교생활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장애아동에게 있어서 취학유예가 교육적인 면에서 적절한 결정인지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김승현(2005)의 장애유아의 초등 전환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요구 조사에서는 교

사와 부모의 대부분이 일반초등학교 통합학급으로 전환하기를 기대하고 있었고,전
단계에서의 통합교육의 영향으로 통합 환경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부모와 교사의
요구가 공통적이었다.이는 통합교육의 경험이 길어질수록,장애유아부모와 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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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초등 전환에 대한
영역별 요구를 살펴보면,가족-학교 연계성에 있어 어린이집의 학습활동의 가족참
여에 관한 요구에서 교사의 요구가 부모의 요구보다 높게 나타났고,아동-학교 연
계성에 관한 질문에서 초등학교와 어린이집과의 연계성에 대해 교사집단과 부모집
단 모두 ‘매우 그렇다’에 치중하였으며,또래 연계성에 있어서 다양한 또래집단의
경험에 대한 요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사회 연계성에 있어서는 전환프로
그램 계획시 지역사회의 지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교사는
영역별로 큰 차이 없이 대체적으로 높은 요구를 보이는 데 비해,부모는 아동-학교
연계성,또래 연계성에서 높은 요구를 보였다.이는 부모가 장애자녀를 초등학교로
전환시키는데 있어,새롭게 만나게 될 학교와 또래에 대해 긴장하고,정보를 얻고
자 하는 요구가 강함을 말하는 것으로 장애유아를 둔 부모와 담당교사는 전환에
대한 인식과 함께 전환 시기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계획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성이 있다.특히 교사는 장애유아의 전환시기의 계획을 위한 인식과 전문
적인 교육과정의 이수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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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전체 장애전담어린이집
10개 기관과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문의하여 2008년 3월 광주광역시에 유치부 특수
학급이 설치된 6곳과 특수학교 5곳 중 담임교사로부터 취학유예아동이 있는 것으
로 확인 된 4곳을 포함하여 총 14개 기관의 취학유예의 경험이 있는 아동의 보호
자 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이 중 85.7%인 78부가 회수되어 연구
자료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응답자
어머니 72 92.3
아버지 6 7.7
합계 78 100.0

부모의 연령

부

20대 0 0.0
30대 34 43.6
40대 38 48.7
50대 6 7.7

합계 78 100.0

모

20대 2 2.6
30대 51 65.4
40대 24 30.7
50대 1 1.3

합계 7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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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계속됨)

구분 빈도(명) 비율(%)

부모의 학력

부 고졸이하 27 34.6
전문대졸이상 51 65.4
합계 78 100.0

모 고졸이하 30 38.5
전문대졸이상 48 61.5
합계 78 100.0

가구의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26 33.3
200～300만원 23 29.5
300만원 이상 29 37.2

합계 78 100.0

부모의
직업여부

부 전업가사 1 1.3
취업 77 98.7

합계 78 100.0

모 전업가사 56 71.8
취업 22 28.2

합계 78 100.0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연령,학력,소득,직업여부로 구분하였는데 ,연
령은 아버지의 경우 30대 34명(43.6%),40대 38명(48.7%),50대 6명(7.7%),어머니
의 경우 20대 2명(2.6%),30대 51명(65.4%),40대 24명(30.7%),50대 1명(1.37%)으
로 나타났고,학력은 아버지의 경우 고졸이하 27명(34.6%),전문대졸 이상 51명
(65.4%),어머니의 경우 고졸이하 30명(38.5%),전문대졸 이상 48명(61.5%)으로 나
타났다.소득은 200만원 미만 26명(33.3%),200～300만원 23명(29.5%),300만원 이
상 29명(37.2%),직업여부는 아버지의 경우 전업가사 1명(1.3%),취업 77명(98.7%),
어머니의 경우 전업가사 56명(71.8%),취업 22명(28.2%)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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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조조조사사사도도도구구구

이 연구에서는 장애아동의 취학유예 실태와 취학유예의 결정과정,그리고 취학유
예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를 사용하였다.설문지는 정유경
(2005)과 윤순단(2005)연구를 참고로 하였으며,특수교육기관에 5년이상 근무한 교
사 5명,장애아동의 부모 5명과의 문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수정 ·보완하여 작성
되었다.또한 설문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장애아동의 자녀를 두고,1회 이상 취
학유예 경험이 있는 학부모 5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수정을 거친 후 특
수교육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내용을 검증받아 최종 완성하였다.설문지는 총 30
문항이며,세 영역으로 각각 장애아동의 취학유예 실태,취학유예 결정과정,취학유
예에 대한 부모의 인식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설문지 구성
및 내용은〈표 Ⅲ-2〉에 제시하였다.

〈표 Ⅲ-2〉 설문지의 구성 및 내용

영역 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기초정보
․취학유예 아동과 응답자와의 관계

1-5 5․부모의 연령 ·학력 ·직업
․가구의 소득

취학유예
실 태

․취학유예 아동의 성별

6-14 9

․취학유예 아동의 연령
․취학유예 아동의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취학유예 아동의 주된 교육기관
․취학유예 아동이 받고 있는 치료서비스
․취학유예 제도를 알게 된 경로
․취학유예 횟수
․취학유예 신청시 제출 서류
․아동의 취학계획
(최대 유예 가능한 시기까지 유예하고자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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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계속됨)

영역 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취학유예
결정과정

․취학유예의 이유

15-23 9

․취학유예 결정에 큰 역할을 한 사람
․취학유예 결정 시기
․취학유예 상담자
․취학유예 결정에 대한 상담자 조언의 도움 정도
․취학유예 결정시 어려운 점
․현재 이용 중인 교육기관의 적응정도
․현재 이용 중인 교육기관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
․부모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취학유예에
대한

부모인식

․취학연령 제한 필요 여부

24-30 7

․취학연령 제한 필요 여부에 대한 이유
․취학전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것
․취학유예 기간 동안 중점적으로 지도하고자 하는 것
․취학결정을 위한 전문상담기관의 필요 여부
(전문상담기관의 담당 업무)

․취학유예 신청시 만족스러운 점과 어려운 점
․취학시키고자 희망하는 교육기관

계 30

333...연연연구구구절절절차차차

이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전담어린이집 10개
기관과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문의하여 2008년 3월 광주광역시에 유치부 특수학급
이 설치된 6곳과 특수학교 5곳 중 담임교사로부터 취학유예아동이 있는 것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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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된 4곳을 포함하여 총 14개 기관의 취학유예의 경험이 있는 아동의 보호자 91
명을 대상으로 2008년 5월 19일부터 2008년 5월 30일까지 기관을 방문하여 설문지
를 직접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5월 19일 기관방문을 통해 91부
를 배부하고,5월 26일 전화통화 실시로 설문지 회수를 독려하였으며,5월 28일부
터 기관을 재방문하여 78부(85.7%)를 회수한 후,결과를 분석하였다.

444...자자자료료료처처처리리리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해 회수된 설문지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처리하였다.장애
아동의 취학유예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단일응답을 요구하
는 문항에 대해서는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복수응답을 허용하는 문항에 대
해서는 빈도와 반응 백분율,그리고 케이스 백분율을 산출하였다.취학유예 결정과
정과 취학유예에 대한 부모의 인식에 대해서는 부모의 연령,학력,수입,직업의 유
무에 따라 교차분석(Pearsonχ)을 실시하여 분포를 알아보았다.모든 자료의 처리
는 SPSSWIN 15.0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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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장장장애애애아아아동동동의의의 취취취학학학유유유예예예 실실실태태태

(((111)))취취취학학학유유유예예예 아아아동동동의의의 성성성별별별

취학유예 아동의 성별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Ⅳ-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자
가 44명(56.4%),여자는 34명(43.6%)으로 나타났다.

<표 Ⅳ-1> 취학유예 아동의 성별

구분 빈도 백분율(%)
남 44 56.4
여 34 43.6
합계 7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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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취취취학학학유유유예예예 아아아동동동의의의 현현현재재재 연연연령령령

취학유예 아동의 현재 연령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Ⅳ-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만 6세라는 응답이 46명(59.0%)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고,만 7세 21명(26.9%),만 8
세 4명(5.1%),만 10세 4명(5.1%),만 9세,만 11세,만 12세는 각각 1명(1.3%)의 순
으로 나타났다.

<표 Ⅳ-2> 취학유예 아동의 현재 연령

구분 빈도 백분율(%)
만 6세 46 59.0
만 7세 21 26.9
만 8세 4 5.1
만 9세 1 1.3
만 10세 4 5.1
만 11세 1 1.3
만 12세 1 1.3
합계 7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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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취취취학학학유유유예예예 아아아동동동의의의 장장장애애애유유유형형형 및및및 장장장애애애등등등급급급

취학유예 아동의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Ⅳ-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적장애가 30명(38.5%)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고,다음으로 지체장애 25
명(32.1%),자폐성장애 23명(29.5%)순으로 나타났으며,1급이 51명(65.4%)으로 매
우 높게 나타났으며,다음으로 2급 20명(25.6%),3급 7명(9.0%)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3> 취학유예 아동의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장애유형
장애등급

합계(%)1급
빈도(%)

2급
빈도(%)

3급
빈도(%)

지적장애 17 9 4 30(38.5)
56.7 30.0 13.3 100.0

자폐성장애 13 8 2 23(29.5)
56.5 34.8 8.7 100.0

지체장애 21 3 1 25(32.1)
84.0 12.0 4.0 100.0

합계 51 20 7 78
65.4 25.6 9.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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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취취취학학학유유유예예예 아아아동동동의의의 주주주된된된 교교교육육육기기기관관관

취학유예 아동의 주된 교육기관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Ⅳ-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장애전담어린이집이라는 응답이 68명(87.4%)으로 매우 많았으며,장애아유치
원은 10명(12.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 취학유예 아동의 주된 교육기관

구분 빈도 백분율(%)
장애아유치원 10 12.8

장애전담어린이집 68 87.2
합계 7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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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취취취학학학유유유예예예 아아아동동동이이이 받받받는는는 치치치료료료서서서비비비스스스

취학유예 아동이 받는 치료서비스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Ⅳ-5>에 나타난 바
와 같다.

<표 Ⅳ-5>취학유예 아동이 받는 치료서비스

내용 빈도(명) 반응백분율(%) 케이스백분율(%)
언어치료 62 31.8 84.9
물리치료 32 16.4 43.8
작업치료 21 10.8 28.8
심리치료 3 1.5 4.1
감각통합 33 16.9 45.2
미술치료 15 7.7 20.5
음악치료 9 4.6 12.3
원예치료 4 2.1 5.5
학습지원 10 5.1 13.7
기타 6 3.1 8.7
합계 195* 100 267.5

* 복수 응답 결과임

취학유예 아동이 받는 치료서비스에 대해 언어치료가 62명(케이스 백분율
84.9%)으로 가장 많았고,다음으로 감각통합 33명(케이스 백분율 45.2%),물리치료
32명(케이스 백분율 43.8%),작업치료 21명(케이스 백분율 28.8%),미술치료 15명
(케이스 백분율 20.5%),학습지원 10명(케이스 백분율 13.7%),음악치료 9명(케이스
백분율 12.3%),기타 6명(케이스 백분율 8.7%),원예치료 4명(케이스 백분율 5.5%),
심리치료 3명(케이스 백분율 4.1%)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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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취취취학학학유유유예예예 제제제도도도를를를 알알알게게게 된된된 경경경위위위

취학유예 제도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Ⅳ-6>에 나타
난 바와 같다.

<표 Ⅳ-6> 취학유예 제도를 알게 된 경위

* 복수 응답 결과임

장애아동부모를 통해 취학유예 제도를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37명(케이스 백분율
47.4%)으로 가장 많았으며,다음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22명(케이스 백분
율 28.2%),기타 10명(케이스 백분율 12.8%),TV나 인터넷과 이웃이라는 응답이
각각 6명(케이스 백분율 7.7%),가족 5명(케이스 백분율 6.4%),초등학교 교사 3명
(케이스 백분율 3.8%)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반응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가족 5 5.6 6.4
장애아동부모 37 41.6 47.4
TV나 인터넷 6 6.7 7.7
책,잡지 0 0 0
이웃 6 6.7 7.7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22 24.7 28.2
초등학교 교사 3 3.4 3.8

기타 10 11.2 12.8
합계 89* 100.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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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취취취학학학유유유예예예 횟횟횟수수수

현재까지 취학유예를 몇 차례나 하였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Ⅳ-7>에 나
타난 바와 같다.

<표 Ⅳ-7> 취학유예 횟수

취학유예를 1회 하였다는 응답이 50명(64.1%)으로 가장 높았으며,2회 18명
(23.1%),3회 5명(6.4%),4회 3명(3.8%),5회 이상 2명(2.6%)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백분율(%)
1회 50 64.1
2회 18 23.1
3회 5 6.4
4회 3 3.8

5회 이상 2 2.6
합계 7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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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취취취학학학유유유예예예 신신신청청청시시시 제제제출출출한한한 서서서류류류

취학유예 신청시 취학유예 신청서 외에 제출한 서류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Ⅳ-8>
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Ⅳ-8>취학유예 신청서외 제출한 서류

구분 빈도 반응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없다 8 8.9 10.3
장애등록카드 43 47.8 55.1
진단서 18 20.0 23.1

의사의 소견서 16 17.8 20.5
기타 5 5.6 6.4
합계 90* 100.0 115.4

* 복수 응답 결과임

취학유예 신청 시 신청서외 제출한 서류는 장애등록카드 사본이라는 응답이 43
명(케이스 백분율 55.1%)으로 나타났으며,다음으로 진단서 18명(케이스 백분율
23.1%),의사의 소견서 16명(케이스 백분율 20.5%),제출서류가 없다 8명(케이스 백
분율 10.3%),기타 5명(케이스 백분율 6.4%)순으로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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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아아아동동동의의의 취취취학학학계계계획획획

아동의 취학계획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Ⅳ-9>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Ⅳ-9> 아동의 취학계획

앞으로 1년 후 취학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52명(66.7%)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
며,다음으로 최대한 가능한 시기까지 13명(16.7%),기타 7명(9.0%),2년 후 5명
(6.4%),3년 후 1명(1.3%)순으로 응답하였고,최대한 유예가 가능한 시기까지에 표
시한 이유는 11명(84.6%)의 부모가 아동발달의 문제로 응답하였고,적절한 교육기
관 미설치도 2명(15.4%)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1년 후 52(66.7)
2년 후 5(6.4)
3년 후 1(1.3)

최대한 가능한 시기까지 13(16.7)

이유 빈도 백분율(%)

아동발달의 문제 11 84.6
적절한 교육기관의

미설치 2 15.4

합계 13 100.0

기타 7(9.0)
합계 7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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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부부부모모모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취취취학학학유유유예예예 결결결정정정과과과정정정

(((111)))취취취학학학유유유예예예 이이이유유유

취학유예 이유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Ⅳ-10>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Ⅳ-10> 취학유예 이유

내용 빈도(명) 반응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아동의 등·하교 이동의 문제 18 7.7 23.1

신체발달의 지연 40 17.1 51.3
인지발달의 지연 56 23.9 71.8
사회성발달의 지연 28 12.0 35.9
질병 및 약물복용 4 1.7 5.1

아이가 적응하기 어려움 49 20.9 62.8
경제적인 이유 1 0.4 1.3

교육기간의 연장을 위해 11 4.7 14.1
해당지역에 원하는
교육기관이 없어서 6 2.6 7.7
치료지원이 없어서 8 3.4 10.3

보육기관 이용할 때 보다
아동을 돌봐야 할 시간이
많아짐에 따른 양육부담

10 4.3 12.8

기타 3 1.3 3.8
합계 234* 100 300.0

*복수 응답 결과 임

취학유예 이유에 대해 56명(케이스 백분율 71.8%)의 부모가 아동의 인지발달 지
연을 이유로 들었으며,다음으로는 아이가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49명(케이스 백분율 62.8%),아동의 신체발달 지연 40명(케이스 백분율 51.3%),아
동의 사회성발달의 지연 28명(케이스 백분율 35.9%),아동의 등․하교 이동의 문제
18명(케이스 백분율 23.1%),교육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11명(케이스 백분율 14.1%),
아동을 돌봐야 할 시간이 많아짐에 따른 양육부담 10명(케이스 백분율 12.8%),치
료지원이 없어서 8명(케이스 백분율 10.3%),해당지역에 원하는 교육기관이 없어서
6명(케이스 백분율 7.7%),질병 및 약물복용 4명(케이스 백분율 5.1%),기타 3명(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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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 백분율 3.8%),경제적 이유 1명(케이스 백분율 1.3%)순으로 응답하였다.

  (((222)))부부부모모모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취취취학학학유유유예예예 결결결정정정에에에 가가가장장장 큰큰큰 역역역할할할을을을 한한한 사사사람람람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유예 결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에 대한 분
석 결과는 <표 Ⅳ-1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Ⅳ-11>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유예 결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

변수 구분 어머니
n(%)

아버지
n(%)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

n(%)
자유도
() χ

부모연령 40미만
40이상

45(86.5)
18(69.2)

7(13.5)
7(26.9)

0(.0)
1(3.8) 2 4.393

부모학력 고졸이하
전문대졸이상

22(73.3)
41(85.4)

8(26.7)
6(12.5)

0(.0)
1(2.1) 2 3.023

부모수입
200만원미만
200-300미만
300만원이상

18(69.2)
21(91.3)
24(82.8)

7(26.9)
2(8.7)
5(17.2)

1(3.8)
0(.0)
0(.0)

4 5.031

부모직업 전업가사
취업자

48(88.9)
15(62.5)

5(9.3)
9(37.5)

1(1.9)
0(.0) 2 9.260

전체 63(80.8) 14(17.9) 1(1.3)

*p<.05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의 취학유예 결정에 어머니가 가장 큰 역할을 하
였다는 응답이 63명(80.8%)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아버지 14명(17.9%),유치원
(어린이집)원장 또는 교사 1명(1.3%)순으로 나타났다.각 특성별로는 부모의 직업
에 따라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두 집단 모두 어
머니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취업자인 경우 보다 전업가사인 경우에
어머니의 역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모의 연령,학력,수입별로는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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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부부부모모모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취취취학학학유유유예예예 결결결정정정시시시기기기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유예 결정시기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Ⅳ-12>
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Ⅳ-12>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유예 결정시기

변수 구분 만4세이전
N(%)

만 4세 때
N(%)

만5세때
N(%)

만 6세 때
N(%)

입학 바로 전
N(%)

자유도
() χ

부모연령 40미만
40이상

2(3.8)
3(11.5)

3(5.8)
1(3.8)

7(13.5)
2(7.7)

29(55.8)
13(50.0)

11(21.2)
7(26.9) 4 2.582

부모학력 고졸이하
전문대졸이상

2(6.7)
3(6.3)

1(3.3)
3(6.3)

1(3.3)
8(16.7)

20(66.7)
22(45.8)

6(20.0)
12(25.0) 4 4.844

부모수입
200만원미만
200-300미만
300만원이상

1(3.8)
1(4.3)
3(10.3)

1(3.8)
2(8.7)
1(3.4)

1(3.8)
6(26.1)
2(6.9)

12(46.2)
11(47.8)
19(65.5)

11(42.3)
3(13.0)
4(13.8)

8 15.455

부모직업 전업가사
취업자

3(5.6)
2(8.3)

2(3.7)
2(8.3)

8(14.8)
1(4.2)

29(53.7)
13(54.2)

12(22.2)
6(25.0) 4 2.583

전체 5(6.4) 4(5.1) 9(11.5) 42(53.8) 19(23.1)

전체적인 분석 결과는 아동이 만 6세 때 취학유예 결정을 한다는 응답이 42명
(53.8%)으로 가장 높았으며,입학하기 바로 전(2～3개월 이내)은 19명(23.1%),만 5
세 때 9명(11.5%),만 4세 이전 5명(6.4%),만 4세 때 4명(5.1%)이 취학유예결정을
한다고 응답하였다.부모의 연령,학력,수입,직업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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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부부부모모모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취취취학학학유유유예예예 상상상담담담자자자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 유예 상담자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Ⅳ-13>
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Ⅳ-13>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유예 상담자

변수 구분 가족
n(%)

이용기관
원장,교사
n(%)

이용
병원의사
n(%)

기타
n(%)

자유도
() χ

부모연령 40미만
40이상

26(50.0)
13(50.0)

24(46.2)
11(42.3)

0(.0)
1(3.8)

2(3.8)
1(3.8) 3 2.057

부모학력 고졸이하
전문대졸이상

19(63.3)
20(41.7)

10(33.3)
25(52.1)

0(.0)
1(2.1)

1(3.3)
2(4.2) 3 3.838

부모수입
200만원미만
200-300미만
300만원이상

14(53.8)
10(43.5)
15(51.7)

11(42.3)
12(52.2)
12(41.4)

0(.0)
1(4.3)
0(.0)

1(3.8)
0(.0)
2(6.9)

6 4.658

부모직업 전업가사
취업자

30(55.6)
9(37.5)

22(40.7)
13(54.2)

1(1.9)
0(.0)

1(1.9)
2(8.3) 3 4.010

전체 39(50.0) 35(44.9) 1(1.3) 3(3.8)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취학유예 상담을 주로 가족과 한다는 응답이 39명
(50.0%)으로 가장 높았으며,현재 이용 중인 기관의 원장과 교사와 상담한다는 응답
이 35명(44.9%),기타 3명(3.8%),병원의사 1명(1.3%)순으로 응답하였다.부모의 연
령,학력,수입,직업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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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부부부모모모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취취취학학학유유유예예예 결결결정정정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상상상담담담 조조조언언언의의의 도도도움움움 정정정도도도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상담자의 조언이 취학유예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
는 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Ⅳ-14>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Ⅳ-14>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유예 결정에 대한 상담 조언의 도움 정도

변수 구분 매우도움됨
n(%)

조금도움됨
n(%)

보통
n(%)

도움되지않음
n(%)

자유도
() χ

부모연령 40미만
40이상

16(30.8)
7(26.9)

21(40.4)
10(38.5)

13(25.0)
9(34.6)

2(3.8)
0(.0) 3 1.671

부모학력 고졸이하
전문대졸이상

6(20.0)
17(35.4)

9(30.0)
22(45.8)

14(46.7)
8(16.7)

1(3.3)
1(2.1) 3 8.656*

부모수입
200만원미만
200-300미만
300만원이상

5(19.2)
9(39.1)
9(31.0)

11(42.3)
7(30.4)
13(44.8)

9(34.6)
6(26.1)
7(24.1)

1(3.8)
1(4.3)
0(.0)

6 4.191

부모직업 전업가사
취업자

16(29.6)
7(29.2)

19(35.2)
12(50.0)

17(31.5)
5(20.8)

2(3.7)
0(.0) 3 2.476

전체 23(29.5) 31(39.7) 22(28.2) 2(2.6)

*p<.05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취학유예 결정시 상담자의 조언이 조금 도움이 되었
다는 응답이 31명(39.7%)으로 가장 많았으며,매우 도움 되었다 23명(29.5%),보통
이다 22명(28.2%)으로 상담자의 조언이 취학유예를 결정하는데 많은 부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 특성별 분석 결과는 부모의 학력에 따라 p<.05수준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부모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 보통이
다 14명(46.7%),조금 도움이 되었다 9명(30.0%),매우 도움 되었다 6명(20.0%)순
으로 나타났으며,부모의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는 조금 도움이 되었다 22명
(45.8%),매우 도움이 되었다 17명(35.4%),보통이다 8명(16.7%)순으로 학력이 전
문대졸 이상인 부모들이 고졸 이하인 부모들보다 상담자의 조언이 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부모의 연령,수입,직업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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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부부부모모모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취취취학학학유유유예예예 결결결정정정시시시 어어어려려려운운운 점점점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유예 결정시 어려운 점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Ⅳ-15>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Ⅳ-15>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유예 결정시 어려운 점

변수 구분 없었다
n(%)

아동의
전반적인
평가
n(%)

교육기관
선택
n(%)

결정위한
정보제공
n(%)

기타
n(%)

자유도
() χ

부모연령 40미만
40이상

8(15.4)
6(23.1)

21(40.4)
9(34.6)

16(30.8)
8(30.8)

5(9.6)
3(11.5)

2(3.8)
0(.0) 4 1.784

부모학력 고졸이하
전문대졸이상

5(16.7)
9(18.8)

14(46.7)
16(33.3)

5(16.7)
19(39.6)

6(20.0)
2(4.2)

0(.0)
2(4.2) 4 9.812*

부모수입
200만원미만
200-300미만
300만원이상

5(19.2)
4(17.4)
5(17.2)

11(42.3)
10(43.5)
9(31.0)

7(26.9)
6(26.1)
11(37.9)

3(11.5)
2(8.7)
3(10.3)

0(.0)
1(4.3)
1(3.4)

8 2.612

부모직업 전업가사
취업자

8(14.8)
6(25.0)

24(44.4)
6(25.0)

14(25.9)
10(41.7)

6(11.1)
2(8.3)

2(3.7)
0(.0) 4 4.946

전체 14(17.9) 30(38.5) 24(30.8) 8(10.3) 2(2.6)

*p< .05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취학유예 결정을 위한 아동의 전반적인 평가 부분에
서 어려움을 느꼈다는 응답이 30명(38.5%)으로 가장 많았으며,다음으로는 취학을
위한 적절한 교육기관 선택이 24명(30.8%),어려움이 없었다는 응답이 14명(17.9%),
취학 결정을 위한 정보제공 8명(10.3%)순으로 나타났다.각 특성별로는 부모의 학
력에 따라 p< .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부모의 학력
이 고졸이하인 경우 취학결정을 위한 아동의 전반적인 평가 부분에서 가장 어려움
을 느꼈다는 응답이 14명(46.7%)이었으며,다음으로는 취학결정을 위한 정보제공
이라는 응답이 6명(20.0%)인 것으로 나타났다.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 취학
을 위한 적절한 교육기관 선택이 19명(39.6%),취학결정을 위한 아동의 전반적인
평가 16명(33.3%)순으로 어려움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다.부모의 연령,수입,직업
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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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부부부모모모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현현현재재재 이이이용용용 중중중인인인 교교교육육육기기기관관관의의의 적적적응응응 정정정도도도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현재 이용 중인 교육기관의 적응 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Ⅳ-16>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Ⅳ-16>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현재 이용 중인 교육기관의 적응 정도

변수 구분 매우 잘 적응
n(%)

잘 적응
n(%)

보통
n(%)

자유도
() χ

부모연령 40미만
40이상

26(50.0)
10(38.5)

21(40.4)
13(50.0)

5(9.6)
3(11.5) 2 .930

부모학력 고졸이하
전문대졸이상

14(46.7)
22(45.8)

14(46.7)
20(41.7)

2(6.7)
6(12.5) 2 .721

부모수입
200만원미만
200-300미만
300만원이상

11(42.3)
13(56.5)
12(41.4)

14(53.8)
7(30.4)
13(44.8)

1(3.8)
3(13.0)
4(13.8)

4 3.883

부모직업 전업가사
취업자

25(46.3)
11(45.8)

24(44.4)
10(41.7)

5(9.3)
3(12.5) 2 .200

전체 36(46.2) 34(43.6) 8(10.3)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아동이 교육기관에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는 응
답이 36명(46.2%),잘 적응하고 있다 34명(43.6%),보통이다 8명(10.3%)으로 거의
모든 부모가 아동이 현재 이용 중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모의 연령,학력,수입,직업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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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부부부모모모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현현현재재재 이이이용용용 중중중인인인 교교교육육육기기기관관관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부부부모모모의의의 만만만족족족도도도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현재 이용 중인 교육기관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Ⅳ-17>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Ⅳ-17>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현재 이용 중인 교육기관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

변수 구분 매우 만족
n(%)

조금 만족
n(%)

보통
n(%)

자유도
() χ

부모연령 40미만
40이상

35(67.5)
15(57.7)

11(21.2)
9(34.6)

6(11.5)
2(7.7) 2 1.725

부모학력 고졸이하
전문대졸이상

22(73.3)
28(58.3)

6(20.0)
14(29.2)

2(6.7)
6(12.5) 2 1.866

부모수입
200만원미만
200-300미만
300만원이상

15(57.7)
16(69.6)
19(65.5)

10(38.5)
4(17.4)
6(20.7)

1(3.8)
3(13.0)
4(13.8)

4 4.407

부모직업 전업가사
취업자

36(66.7)
14(58.3)

12(22.2)
8(33.3)

6(11.1)
2(8.3) 2 1.105

전체 50(64.1) 20(25.6) 8(10.3)

전체적인 결과는 현재 아동이 이용 중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해 매우 만족
하고 있다는 부모가 50명(64.1%)으로 가장 많았으며,조금 만족하고 있다 20명
(25.6%),보통이다 8명(10.3%)순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모의
연령,학력,수입,직업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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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부부부모모모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부부부모모모의의의 만만만족족족도도도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주주주는는는 요요요인인인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
과는 <표 Ⅳ-18>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Ⅳ-18>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변수 구분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
n(%)

종 일
프로그램의
시간 연장
n(%)

다양한
치료 서비스
제공
n(%)

교사의
전문성
n(%)

기타
n(%)

자유도
() χ

부모연령 40미만
40이상

33(63.5)
14(53.8)

1(1.9)
1(3.8)

14(26.9)
9(34.6)

2(3.8)
2(7.7)

2(3.8)
0(.0) 4 2.364

부모학력 고졸이하
전문대졸이상

16(63.3)
28(58.3)

0(.0)
2(4.2)

8(26.7)
15(31.3)

2(6.7)
2(4.2)

1(3.3)
1(2.1) 4 1.796

부모수입
200만원미만
200-300미만
300만원이상

14(53.8)
13(56.5)
20(69.0)

1(3.8)
0(.0)
1(3.4)

8(30.8)
8(34.8)
7(24.1)

2(7.7)
2(8.7)
0(.0)

1(3.8)
0(.0)
1(3.4)

8 5.191

부모직업 전업가사
취업자

34(63.0)
13(54.2)

0(.0)
2(8.3)

15(27.8)
8(33.3)

4(7.4)
0(.0)

1(1.9)
1(4.2) 4 7.012

전체 47(60.3) 2(2.6) 23(29.5) 4(5.1) 2(2.6)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교
육 및 보육 프로그램이라는 응답이 47명(60.3%)으로 가장 많았으며,다양한 치료서
비스 제공 23명(29.5%),교사의 전문성 4명(5.1%)순으로 나타났다.부모의 연령,
학력,수입,직업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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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부부부모모모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취취취학학학유유유예예예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부부부모모모의의의 인인인식식식

(((111)))부부부모모모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취취취학학학연연연령령령 제제제한한한 필필필요요요 여여여부부부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연령 제한 필요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Ⅳ-19>
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Ⅳ-19>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연령 제한 필요 여부

변수 구분 예
n(%)

아니오
n(%)

자유도
() χ

부모연령 40미만
40이상

7(13.5)
3(11.5)

45(86.5)
23(88.5) 1 .057

부모학력 고졸이하
전문대졸이상

3(10.0)
7(14.6)

27(90.0)
41(85.4) 1 .347

부모수입
200만원미만
200-300미만
300만원이상

4(15.4)
3(13.0)
3(10.3)

22(84.6)
20(87.0)
26(89.7)

2 .313

부모직업 전업가사
취업자

7(13.0)
3(12.5)

47(87.0)
21(87.5) 1 .003

전체 10(12.8) 68(87.2)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취학연령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68명(87.2%)으
로 필요하다는 응답 10명(12.8%)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모의 연령,
학력,수입,직업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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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취취취학학학연연연령령령 제제제한한한의의의 필필필요요요 여여여부부부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이이이유유유

장애아동에게 취학연령 제한의 필요 여부에 대해 자유 기술한 답변을 유사한 내
용으로 분류한 분석 결과는 <표 Ⅳ-20>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Ⅳ-20> 취학연령 제한의 필요 여부에 대한 이유

구분 이유 빈도 백분율
(%)

예 또래아동들과의
부적응 우려

-아동 교육에 대한 무관심 염려
-연령에 따른 신체적 성장 2 5.7

아니오

장애아동의
개별적차이

-아동의 특성과 발달정도에 따른 취학지도 필요
-아동의 장애정도와 그에 따른 준비기간의 차이
-생활연령과 전반적 발달의 차이

15 42.9

발달의 지연 -학습인지능력과 적응능력에 있어 어려움을 보임
-장애아동의 인지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 지연 4 11.4

부모의 판단에
의한 취학 필요

-학교생활에 적응 할 수 있는 시기 및
치료 병행 여부 등 부모의 자율적인 판단 필요 4 11.4

현재수준에
맞는 교육 필요

-아동의 정신적,신체적인 기준에 따른 교육 제공 필요
-생활연령보다 정신연령에 중점을 둔 교육 필요 8 22.2

적응의 어려움 -아동의 현재 수준을 고려한 진학 및 적응단계 필요 2 5.7
합계 35 100.0

취학연령 제한의 필요 여부에 대한 이유로 장애아동의 개별적 차이 때문에 필요
하지 않다는 응답이 15명(42.9%)으로 가장 많았으며,다음으로 현재 수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8명(22.2%)이었으며,아동의 발달 지연 때문에
4명(11.4%),부모의 판단에 의한 취학이 필요하기 때문에 4명(11.4%)으로 취학연령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고 나타난 반면,또래아동들과의 부적응과 취학시 적응의 어
려움을 우려하여 취학연령 제한이 필요하다 2명(5.7%)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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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부부부모모모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취취취학학학전전전 아아아동동동에에에게게게 가가가장장장 필필필요요요하하하다다다고고고 생생생각각각되되되는는는 것것것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 전 아동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Ⅳ-2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Ⅳ-21>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 전 아동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변수 구분
신변
자립
n(%)

학습
준비도
n(%)

건강
n(%)

사회성
n(%)

기타
n(%)

자유도
() χ

부모연령 40미만
40이상

30(57.7)
15(57.7)

10(19.2)
6(23.1)

4(7.7)
2(7.7)

7(13.5)
2(7.7)

1(1.9)
1(3.8) 4 .875

부모학력 고졸이하
전문대졸이상

16(53.3)
29(60.4)

7(23.3)
9(18.8)

2(6.7)
4(8.3)

3(10.0)
6(12.5)

2(6.7)
0(.0) 4 3.716

부모수입
200만원미만
200-300미만
300만원이상

16(61.5)
13(56.5)
16(55.2)

5(19.2)
5(21.7)
6(20.7)

1(3.8)
2(8.7)
3(10.3)

2(7.7)
3(13.0)
4(13.8)

2(7.7)
0(.0)
0(.0)

8 5.444

부모직업 전업가사
취업자

34(63.0)
11(45.8)

9(16.7)
7(29.2)

4(7.4)
2(8.3)

6(11.1)
3(12.5)

1(1.9)
1(4.2) 4 2.504

전체 45(57.7) 16(20.5) 6(7.7) 9(11.5) 2(2.6)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취학전 아동에게 신변자립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45명
(57.7%)으로 매우 높았으며,다음으로는 학습준비도를 16명(20.5%),사회성 9명
(11.5%),건강 6명(7.7%),기타 2명(2.6%)으로 나타났다.부모의 연령,학력,수입,직업
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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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부부부모모모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취취취학학학유유유예예예 기기기간간간 동동동안안안 중중중점점점적적적으으으로로로 지지지도도도하하하고고고자자자 하하하는는는 것것것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유예 기간 동안 중점적으로 지도하고자 하는 것
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Ⅳ-2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Ⅳ-22>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유예 기간 동안 중점적으로 지도하
고자 하는 것

변수 구분 신변자립
n(%)

학습·인지
n(%)

건강
n(%)

사회성
n(%)

기타
n(%)

자유도
() χ

부모연령 40미만
40이상

31(59.6)
15(57.7)

15(28.8)
8(30.8)

2(3.8)
1(3.8)

3(5.8)
2(7.7)

1(1.9)
0(.0) 4 .633

부모학력 고졸이하
전문대졸이상

16(53.3)
30(62.5)

10(33.3)
13(27.1)

2(6.7)
1(2.1)

1(3.3)
4(8.3)

1(3.3)
0(.0) 4 3.836

부모수입
200만원미만
200-300미만
300만원이상

16(61.5)
13(56.5)
17(58.6)

7(26.9)
7(30.4)
9(31.0)

1(3.8)
1(4.3)
1(3.4)

1(3.8)
2(8.7)
2(6.9)

1(3.8)
0(.0)
0(.0)

8 2.633

부모직업 전업가사
취업자

33(61.1)
13(54.2)

15(27.8)
8(33.3)

2(3.7)
1(4.2)

3(5.6)
2(8.3)

1(1.9)
0(.0) 4 .963

전체 46(59.0) 23(29.5) 3(3.8) 5(6.4) 1(1.3)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취학유예 기간에 아동에게 중점적으로 지도하고자 하
는 것은 신변자립이라는 응답이 45명(59.0%)으로 가장 높았으며,다음으로 23명
(29.5%)의 부모가 학습,인지를 중점적으로 지도하고자 한다고 응답하여,부모들은
취학전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지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사회성 5명(6.4%),건강 3명(3.8%),기타 1명(1.3%)으로 부모의 연령,학력,
수입,직업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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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부부부모모모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취취취학학학결결결정정정을을을 위위위한한한 전전전문문문상상상담담담기기기관관관의의의 필필필요요요 여여여부부부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결정을 위한 전문상담기관의 필요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Ⅳ-23>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Ⅳ-23>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결정을 위한 전문상담기관의 필요 여부

변수 구분
매우
그렇다
n(%)

조금
그렇다
n(%)

보통이다
n(%)

필요하지
않다
n(%)

자유도
() χ

부모연령 40미만
40이상

30(57.7)
9(34.6)

21(40.4)
14(53.8)

1(1.9)
2(7.7)

0(.0)
1(3.8) 3 .109

부모학력 고졸이하
전문대졸이상

15(50.0)
24(50.0)

11(36.7)
24(50.0)

3(10.0)
0(.0)

1(3.3)
0(.0) 3 .068

부모수입
200만원미만
200-300미만
300만원이상

9(34.6)
12(52.2)
18(62.1)

14(53.8)
10(43.5)
11(37.9)

2(7.7)
1(4.3)
0(.0)

1(3.8)
0(.0)
0(.0)

6 .319

부모직업 전업가사
취업자

26(48.1)
13(54.2)

25(46.3)
10(41.7)

2(3.7)
1(4.2)

1(1.9)
0(.0) 3 .884

전체 39(50.0) 35(44.9) 3(3.8) 1(1.3)

전체적인 결과는 취학결정을 위한 전문상담기관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39명
(50.0%)으로 가장 많았으며,다음으로 조금 그렇다 35명(44.9%),보통이다 3명
(3.8%),필요하지 않다 1명(1.3%)으로 대다수의 부모가 전문상담기관을 필요로 하
고 있다고 나타났다.부모의 연령,학력,수입,직업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 44 -

(((666)))부부부모모모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전전전문문문상상상담담담기기기관관관의의의 담담담당당당 업업업무무무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상담기관에서 담당해주기 바라는 업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Ⅳ-24>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Ⅳ-24>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상담기관의 담당 업무

변수 구분
아동의

전반적 평가
n(%)

적절한
교육기관 선택
n(%)

정보
제공
n(%)

치료
서비스의
연계
n(%)

자유도
() χ

부모연령 40미만
40이상

22(43.1)
5(21.7)

18(35.3)
14(60.9)

7(13.7)
0(.0)

4(7.8)
4(17.4) 3 8.881*

부모학력 고졸이하
전문대졸이상

12(46.2)
15(31.3)

9(34.6)
23(47.9)

2(7.7)
5(10.4)

3(11.5)
5(10.4) 3 1.869

부모수입
200만원미만
200-300미만
300만원이상

10(43.5)
7(31.8)
10(34.5)

8(34.8)
11(50.0)
13(4.8)

3(13.0)
1(4.5)
3(10.3)

2(8.7)
3(13.6)
3(10.3)

6 2.263

부모직업 전업가사
취업자

22(43.1)
5(21.7)

21(41.2)
11(47.8)

3(5.9)
4(17.4)

5(9.8)
3(13.0) 3 4.525

전체 27(36.5) 32(43.2) 7(9.5) 8(10.8)
*p< .05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전문상담기관에서 취학을 위한 적절한 교육기관 선택
업무를 담당해주기를 바란다는 응답이 32명(43.2%)으로 가장 많았으며,다음으로
취학결정을 위한 아동의 전반적인 평가를 담당해주기를 바라는 부모가 27명
(36.5%),아동에게 필요한 치료서비스의 연계 8명(10.8%),취학결정을 위한 정보제
공 7명(9.5%)순으로 나타났다.각 특성별로는 부모연령에 따라 p< .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부모의 연령이 40세 미만인 경우 취학결정
을 위한 아동의 전반적인 평가 22명(43.1%),취학을 위한 적절한 교육기관 선택 18
명(35.3%)이 담당해주기를 바란다고 나타났고,40세 이상의 부모들은 취학을 위한
적절한 교육기관 선택이 14명(60.9%)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모의 학
력,수입,직업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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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취취취학학학유유유예예예 신신신청청청시시시 만만만족족족스스스러러러운운운 점점점과과과 어어어려려려운운운 점점점

취학유예 신청시 만족스러운 점과 어려운 점에 대해 자유 기술한 답변을 유사한
내용으로 분류한 분석 결과는 <표 Ⅳ-25>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Ⅳ-25> 취학유예 신청시 만족스러운 점과 어려운 점

구분 이유 빈도 백분율
(%)

만족스러운 점
간단한 절차

-장애등록카드 사본만 제출
-의사의 진단서 없이 복지카드로 대체 가능
-부모의 유예 신청서만으로도 유예가 가능

7 25.0

취학유예에
대한 호전된
인식

-일반학교 방문시 취학유예에 대한 업무와
담당교사의 인식이 좋아짐 1 3.6

어려운 점

학교의 적절한
준비 미흡과
아동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부족

-부모의 기준도 중요하지만,전문가의 상담이 절실함
-전문가의 종합적 판단에 따른 취학 결정 필요 5 17.9

학교의 무관심,
비호의적 태도

-학교장의 불편한 시선과 서류 접수시 불편한 절차
-유예 신청 서류나 신청기간 공고에 있어 미흡
-담당교사의 비호의적 태도에 불쾌함을 느낌

5 17.9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롭다

-학교 재 방문 등의 번거로움
-동사무소에서 병원,병원에서 다시 동사무소,그리고 학교
방문 등 번거로움

-학교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는 등 불필요한 과정

3 10.7

행정적 미흡
-매번 장애임을 증명하는 같은 진단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
-취학통지서에 나온 해당학교의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소개 등의 정보 미흡

4 14.3

교육기관의
미흡

-장애아동에 관한 취학교육기관의 정보 부족
-취학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이 부족과 치료 지원 부족 3 10.7

합계 28 100.0

취학유예 신청시 만족스러운 점과 어려운 점에 대해 간단한 절차 7명(25.0%)과,
학교 측의 취학유예에 대한 좋아진 인식 1명(3.6%)이 만족스러운 점으로 나타난
반면,학교의 적절한 준비 미흡과 아동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부족하다 5명
(17.9%),학교의 무관심,비호의적인 태도 5명(17.9%),행정적인 미흡 4명(14.3%),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롭다와 교육기관의 부족 등이 각각 3명(10.3%)으로 취학유예
신청시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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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부부부모모모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취취취학학학시시시키키키고고고자자자 희희희망망망하하하는는는 교교교육육육기기기관관관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시키고자 희망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Ⅱ-26>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Ⅱ-26>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시키고자 희망하는 교육기관

변수 구분
일반학교
일반학급
n(%)

일반학교
특수학급
n(%)

특수학교
n(%)

기타
n(%)

자유도
() χ

부모연령 40미만
40이상

16(30.8)
2(7.7)

16(30.8)
10(38.5)

16(30.8)
14(53.8)

4(7.7)
0(.0) 3 8.708*

부모학력 고졸이하
전문대졸이상

5(16.7)
13(27.1)

11(36.7)
15(31.3)

12(40.0)
18(37.5)

2(6.7)
2(4.2) 3 1.286

부모수입
200만원미만
200-300미만
300만원이상

7(26.9)
4(17.4)
7(24.1)

8(30.8)
8(34.8)
10(34.5)

11(42.3)
9(39.1)
10(34.5)

0(.0)
2(8.7)
2(6.9)

6 2.883

부모직업 전업가사
취업자

14(25.9)
4(16.7)

17(31.5)
9(37.5)

21(38.9)
9(37.5)

2(3.7)
2(8.3) 3 1.501

전체 18(23.1) 26(33.3) 30(38.5) 4(5.1)

*p< .05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앞으로 특수학교에 입학시키고자 하는 부모가 30명
(38.5%)으로 가장 많았으며,다음으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26명(33.3%),일반학
교의 일반학급에 18명(23.1%)의 부모가 입학시키고자 희망하였다.각 특성별로는
부모의 연령에 따라 p< .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40
세 미만의 부모들은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일반학교의 특수학급,특수학교 모두 동
일하게 16명(30.8%)의 응답을 한 반면,40세 이상의 부모들은 특수학교를 희망한다
는 응답이 14명(53.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다음으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에 입학시키고자 하는 응답이 10명(38.5%)으로 나타났다.부모의 학력,수입,직업
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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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논논논의의의

이 연구는 장애아동의 취학유예 실태 및 부모의 인식에 관해 설문조사 ․ 분석한
것으로,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111...장장장애애애아아아동동동의의의 취취취학학학유유유예예예 실실실태태태

장애아동의 취학유예 실태를 살펴보면 취학유예 아동의 성비는 절반 정도로 비
슷하게 나왔고,연령은 만 6세가 가장 많으며,만 10세에서 만 12세 아동들도 있었
다.취학유예 아동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가장 많았으며 자폐성장애,지체장애
도 30%전후 포함되어 있었다.장애등급은 대부분이 1급과 2급이었다.주로 이용하
는 교육기관은 장애전담어린이집이 가장 많았는데,이는 종일 보육시간에 대한 부
모의 양육부담 해소와 다양한 치료교육 제공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사료된
다.
아동이 받는 치료서비스는 언어치료가 가장 많았고,감각통합,물리치료,작업치
료,미술치료 순으로 나타났으며,평균 2개 이상의 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치료지원의 연계를 필요로 하는 부모의 요구와 아울러 치료로 인한 경제적
인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치료서비스에 있어서는 아동의 발달특성에 따
라 나타나는 개별적 요구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이 결과는 치료교육에 관한 손영미
(2008)의 연구와 같이 대부분의 보육기관이 언어치료와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으며 작업치료,물리치료,행동(심리)치료,놀이치료,미술치료,음악치료,감각
통합심리운동 등 다양한 치료 서비스 제공이 치료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취학유예 제도를 알게 된 경위는 장애아동부모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
고,다음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였다.이는 부모들의 정보 유입경로를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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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정확하고 올바른 정보 공유를 위한 부모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바이다.
취학유예 횟수는 1회와 2회를 포함하면 87%이고,5회 유예한 경우도 2.6%로 취학
연령 설정이 무의미할 정도로 장애아동 취학유예가 보편적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2012학년도부터 실시하게 되는 만 3
세 이상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유예에 대한 제도적 측면을 재고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취학유예 신청시 신청서외 제출한 서류로는 응답자의 절반정도가 장애등록카드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다음으로 진단서 14명(17.9%),의사의 소견서 9
명(11.5%)순으로 장애를 이유로 취학유예가 이루어지고 있으며,특별한 첨부서류
제출이 없이도 취학유예한 아동이 10.3%에 이른다.이는 초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28조에 의거하여 볼 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2005년 장애인교육권연대에
서 발표한 ‘취학유예 아동 중 장애아동 현황 실태조사’에서처럼 취학유예 신청시
근거 자료로 담당의사의 소견서만 첨부하면 거의 대부분 취학유예 신청이 받아들
여지고 있다는 자료를 뒷받침 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또한 현법에서는 장애를
취학유예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미룬 아동이 전체
취학유예 아동 중 약 20% 차지한다는 장애인교육권연대의 2005년 연구보고가 현
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앞으로의 취학계획은 1년 후 취학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었고,
유예가 가능할 때까지도 약 17%였다.그러나 장애전담어린이집 교사로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실질적으로 장애아동보육시설의 현장에서 취학을 앞둔 대부분의 아
동들이 2년에서 3년의 취학유예는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있어 1년 후의 취학계획은
자녀의 신체적 발달과 생활연령상 취학계획을 세워야하기에 응답한 결과로 해석하
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최대한 유예가 가능한 시기까지 유예하겠다고 한 이유
로는 대부분이 자녀의 발달문제를 들고 있으며 적절한 교육기관 미설치도 약 15%
정도 나타나 장애유아의 조기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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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부모들에게 있어 1～2회의 취학유예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유
예결정에 있어 부모의 주관적인 평가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장애아동에
게 장애상태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취학지도와 자녀에 대
한 부모의 바른 이해를 통해 장애아동의 의무교육을 위한 교육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222...부부부모모모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취취취학학학유유유예예예 결결결정정정과과과정정정

  장애아동의 취학유예 이유로는 아동의 인지발달과 신체발달 지연,그리고 적응의
문제를 가장 크게 보고 있었으며 경제적인 요인은 거의 없었다.이 결과는 과령입
학 발달장애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 조사에 관한 정유경(2005)의
연구에서 취학유예 이유로 사회성 부족과 학업의 지연,언어발달지체,주의 집중력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언급한 점과 유사하다.
취학유예 결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대부분이 어머니였다.취학유예 결정
시기는 아동이 만 6세 때와 입학하기 바로 전 2～3개월 이내가 가장 높았다.이는
오랜 시간동안 취학에 대한 고민과 부담감을 갖고 있음에도,자녀와 주변의 여건
등을 고려해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부모의 갈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
어진다.부모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취학유예 결정은 아동의 교육적 요구와 중
요한 시기의 적절한 교육 기회를 고려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그러므로 구
체적인 부모교육 및 취학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 줄 교육프로그램의 구안과 실천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취학유예 상담자로는 주로 가족과 이용중인 기관의 원장과 교사였으며,상담자의
조언은 취학유예를 결정하는데 많은 부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학력이 전
문대졸 이상인 부모들이 고졸 이하인 부모들보다 상담자의 조언이 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따라서 조윤경 등의 연구(2007)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등학교
환경에서의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관계들,그리고 새로운 경험들이 아동들을 기다
리고 있고,가족들 또한 새로운 규칙과 일과들에 적응해야하며 자녀에 대한 친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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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원적인 프로그램을 떠나 아동의 장애가 다시 확인되고 표찰이 붙여지는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야만 하는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된다.그러므로 초등학교라는 새
로운 관계성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적절한 지
원을 위해서는 장애아동의 가족,아동을 보내고 받는 기관의 교사들,아동과 가족
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전문가들 사이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취학결정에 있어 어려운 점은 아동의 전반적인 평가와 취학을 위한 적절한 교육
기관 선택이 어려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부모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 취
학결정을 위한 아동의 전반적인 평가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전문대졸 이
상인 경우 취학을 위한 적절한 교육기관 선택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2008년 현재 광주지역에 2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어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단,평가 지원 및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선정 ·배치 ·지원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많은 부모들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여부와 기능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그 역할 또한 부모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므
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부모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활성화가 요구된다.
현재 이용중인 교육기관 적응 정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
각하고 있으며,만족도도 높았다.부모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종일 프로그램의 시간 연장을 가장 적게
선택하였다.취학전 교육기관의 적응도와 만족도는 높은 반면,학교의 취학은 유예
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조기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발
달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새로운 규칙과 일과에 대한 적응과 새로운 환경에서
장애가 다시 확인되고 표찰 되어야 하는 부담감,전문가들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
과 협조에 있어 어려움이 따르는 등,여러가지 원인이 있다.그러므로 취학전 교육
기관과 취학하게 될 교육기관과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협력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취
학으로 인한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을 돕는 제도적 기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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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부부부모모모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취취취학학학유유유예예예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부부부모모모의의의 인인인식식식

  취학연령에 대해서는 부모들 대부분이 취학연령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 결과는 윤순단(2005)의 초등학교 입학연령의 융통성 있는 운영을 제안한 내용과
함께 의무교육 실시를 앞두고 깊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취학연령
제한이 필요한 이유로 또래아동들과의 부적응과 교육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것을
염려해서라는 반면,장애아동의 개별적 차이와 현재의 수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
다는 의견으로 취학연령 제한이 필요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다.이에 장애
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학습과정과 학습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해야 하며,학교
를 떠난 이후에도 평생 동안 학습할 수 있는 교육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을
알 수 있다.
취학 전 자녀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신변자립을 과반수이상이 언급
하였고,다음으로는 학습준비도,사회성,건강 순으로 지적하였다.이는 Sullivan(1999)
의 연구에서 부모들은 성공적인 학교 경험을 위해 문해 기술,사회적 기술,자존감,
또래와의 관계 기술 등이 필요하다고 나타난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취학유예 기간 동안 중점적으로 지도하고자 하는 영역 역시 신변자
립과 학습 ·인지영역을 가장 중점적으로 지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학결정을 위한 전문상담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부모가 필요로 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전문상담기관에서 담당해주기를 바라는 업무로는 취학
을 위한 적절한 교육기관 선택과 취학결정을 위한 아동의 전반적인 평가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고,아동에게 필요한 치료서비스의 연계와 취학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은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았다.부모의 연령이 40세 미만인 경우 취학결정을 위
한 아동의 전반적인 평가와 취학을 위한 적절한 교육기관 선택을 비슷한 빈도로
선택한 반면,40세 이상의 부모들은 취학을 위한 적절한 교육기관 선택을 담당해
주기를 바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취학과 관련하
여 전문상담기관의 설치가 필요하고,현재 운영중인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홍보와 함
께 장애유아의 교육과 상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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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유예 신청시 간단한 절차에 만족한다고 나타났으며,어려운 점으로는 학교의
적절한 준비 부족과 아동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부족,그리고 학교의 무관심,비호
의적인 태도 등을 들고 있었다.
취학 희망 교육기관으로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각각 30%정도의 부모가 선택
하였고,일반학급은 20%정도의 부모가 희망하였다.40세 미만의 부모들은 일반학교
의 일반학급,일반학교의 특수학급,특수학교 모두 동일하게 30% 수준의 응답을 한
반면,40세 이상의 부모들은 특수학교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과반수 정도로 높게 나
타났으며,다음으로 특수학급이 38% 정도로 나타났다.이는 40세 이상의 부모들 보
다 40세 미만의 부모들이 자녀를 통합된 환경에 취학시키고자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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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111...결결결론론론

이 연구는 장애아동의 취학유예 실태와 취학유예 결정과정,그리고 취학유예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광주지역의 취학유예 아동의 부모 78명을 대
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실시된 조사 연구이다.조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취학유예의 실태에 있어 아동들은 주로 종일 보육시간에 대한 부모의 양육
부담 해소와 다양한 치료교육 제공되는 장애전담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고,평균
2개 이상의 치료서비스를 받고 있어,치료지원의 연계를 필요로 하는 부모의 요구
와 아울러 치료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부모들은 장애아
동부모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부모들의 정보 유입경로와 정
확하고 올바른 정보 공유를 위한 부모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 수 있었고,취
학연령 설정이 무의미할 정도로 장애아동 취학유예가 보편적 현상으로 장애인 등
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만 3세 이상은 2012학년도부터 실시하게 되는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유예에 대한 제도적 측면을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장애아동 부모들에게 있어 1～2회의 취학유예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유

예결정에 있어 부모의 주관적인 평가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장애
아동에게 장애상태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취학지도와 자녀
에 대한 부모의 바른 이해를 통해 장애아동의 의무교육을 위한 교육여건이 마련되
어야 한다.
둘째,취학유예 결정에 있어서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서는 대부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아동의 취학유예 이유로는 아동의 인지발달과 신체발달
지연,그리고 적응의 문제를 들고 있었고,취학유예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어머니들이었다.취학유예 결정시기는 아동이 만 6세 때와 입학하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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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월 전으로,오랜 시간동안 취학에 대한 고민과 부담감을 갖고 있음에도,자
녀와 주변의 여건 등을 고려해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부모의 갈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어지므로 구체적인 부모교육 및 취학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 줄 교
육프로그램의 구안과 실천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취학유예 상담은 가족과 이용중인 기관의 원장과 교사와 하고 있었으며,취학결정
에 있어서 아동의 전반적인 평가와 취학을 위한 적절한 교육기관 선택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한편,아동들은 취학전 교육기관에 잘 적응하고 있었고,부모의 만
족도 또한 높게 나타나,취학전 교육기관과 취학하게 될 교육기관과의 차이를 최소
화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협력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취학으로 인한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을 돕는 제
도적 기반이 요구된다.
셋째,취학유예에 대한 부모의 인식은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대부분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아동의 취학연령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부모가 취
학연령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그 이유로는 장애아동의 개별적 차이,현
재 수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인 반면,취학연령 제한이 필요한 이유로 또
래아동들과의 부적응과 교육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것을 염려해서라는 이유를 설
명하고 있었다.이에 장애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학습과정과 학습방법의 다양
화를 모색해야 하며,학교를 떠난 이후에도 평생 동안 학습할 수 있는 교육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을 알 수 있다.
취학 전 자녀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과 취학유예 기간 동안 중점적으로
지도하고자 하는 것은 신변자립과 학습 ·인지부분이었다.취학결정을 위해 대다수의
부모가 전문상담기관을 필요로 하였으며,취학을 위한 적절한 교육기관 선택과 취학
결정을 위한 아동의 전반적인 평가를 담당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또한 취학유예 신
청 절차에 대해서는 간단한 절차에 만족한다고 한 반면,학교의 적절한 준비 부족,학
교의 무관심,비호의적인 태도 등에 대한 어려움을 언급하고 있었다.
이에 취학과 관련하여 전문상담기관의 설치가 필요하고,현재 운영중인 특수교육지
원센터의 홍보와 함께 장애유아의 교육과 상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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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제제제언언언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연구 결과와 결론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
고자 한다.
첫째,장애아동의 부모와 아동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의무 취학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와 인식개선,취학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교육과 연수가 요구된다.
둘째,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단,평가 지원 및 특수

교육 대상학생의 선정 ·배치 ·지원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좀더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부모들의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활성화가 요구되며,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의미의 제도와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이 연구는 취학전 장애아동의 취학유예에 관한 실태와 인식을 알아보았지

만,지역적으로 편중되었고,장애아유치원이나,장애아전담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
여,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더불어 교육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아동을
포함한 폭 넓은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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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설설설 문문문 지지지

『『『장장장애애애아아아동동동의의의 취취취학학학유유유예예예 실실실태태태 및및및 부부부모모모의의의 인인인식식식』』』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석사학위 논문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로써
「장애아동의 취학유예 실태 및 부모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 대한 부모님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오니,생각하시는 것을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학술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개인의 비밀이 보장됨을 말씀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어 도움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취학유예 :초․중등 교육법 제 1장 14조(취학의무의 면제 등)1항에 의
하면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
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3조에 따른 취학의
무를 면제하거나 유예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취학유예란
의무취학 연령이 되었으나,제 13조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
예한 경우를 말한다.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 수 교 육 전 공
연구자 이 진 희

연락처:016-9699-3113
namuh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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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기본본본사사사항항항에에에 관관관한한한 문문문항항항입입입니니니다다다...
-해당사항에 √ 표시해 주세요.-

1.설문에 응답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조부모 ④ 기 타( )

2.부모의 연령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아버지

어머니

3.부모의 학력은 어떠합니까?

중졸 이하 고 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아버지

어머니

4.가구의 월 평균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100만원
미 만

100～149
만 원

150～199
만 원

200～299
만 원

300만원
이 상

400만원
이 상

월평균
수 입

5.부모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전업
주부

생산․
노무직

판매․
서비스직

사무․
기술직 관리직 전문직 공무원 무직 기타

아버지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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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취취학학학유유유예예예의의의 실실실태태태에에에 관관관한한한 문문문항항항입입입니니니다다다...

6.취학유예한 아동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 ( ), 여 ( )

7.취학유예한 아동의 현재 연령은 몇 세 입니까?
생년월일_________년_______월_______일 (만 세)

8.취학유예한 아동의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 애 유 형 장 애 등 급 미 등 록

1급 2급 3급 기타

9.현재 주로 이용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일반 교육기간 :유치원( ),어린이집( )
② 장애 교육기관 :유치원( ),어린이집( )
③ 기 타( )

10.아동이 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해당하는 부분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 언어치료 ② 물리치료 ③ 작업치료 ④ 심리치료 ⑤ 감각통합
⑥ 미술치료 ⑦ 음악치료 ⑧ 원예치료 ⑨ 학습지원 ⑩ 기 타( )

11.취학유예 제도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① 가 족 ② 장애아동부모 ③ TV나 인터넷 ④ 책,잡지 ⑤ 이 웃
⑥ 유치원 및 어린이집 선생님 ⑦ 초등학교 선생님 ⑧ 기 타( )

12.현재까지(2008년 3월)취학유예를 몇 차례 하셨습니까?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이상

13.취학유예 신청 시 취학유예 신청서 외에 제출하신 서류는 무엇입니까?
해당서류를 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 없다 ② 장애등록카드 사본 ③ 진단서 ④ 의사 소견서 ⑤ 기 타( )

14.앞으로 취학계획은 어떠하십니까?
① 1년 후(내년에) ② 2년 후에 ③ 3년 후에
④ 최대한 유예가 가능한 시기까지(14-1문항 √ 표시 부탁드립니다)
⑤ 기 타( )

14-1.최대한 유예가 가능한 시기까지에 표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아동발달의 문제 ② 적절한 교육기관 미설치 ③ 교육기간 연장
④ 치료지원의 미흡 ⑤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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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취취학학학유유유예예예 결결결정정정과과과정정정에에에 관관관한한한 문문문항항항입입입니니니다다다...
15.취학 유예의 이유는 무엇입니까?해당사항 3가지 표시해 주세요.
___① 아동의 등․하교 이동의 문제
___② 신체발달의 지연
___③ 인지발달의 지연
___④ 사회성발달의 지연
___⑤ 질병 및 약물복용
___⑥ 아이가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___⑦ 경제적인 이유
___⑧ 교육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___⑨ 해당지역에 원하는 교육기관이 없어서
___⑩ 치료지원이 없어서
___⑪ 보육기관이용할때보다아동을돌봐야할시간이많아짐에따른양육부담
___⑫ 기 타( )
16.취학유예 결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조부모 ④ 아동 본인의 의견
⑤ 유치원(어린이집)원장 또는 교사 ⑥ 이웃의 권유 ⑦ 기타 ( )

17.취학유예 결정은 언제 하셨습니까?
① 만 4세 이전부터 ② 만 4세 때부터 ③ 만 5세 때부터
④ 만 6세 때부터 ⑤ 입학하기 바로 전 (2～3개월 이내)

18.취학유예 상담은 누구와 하셨습니까?
① 가 족 ② 현재 이용중인 기관의 원장이나 교사
③ 이용중인 병원의사 ④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⑤ 기 타( )

19.상담자의 조언이 취학유예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① 매우 도움 되었다 ② 조금 도움 되었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 되지 않았다 ⑤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

20.취학유예 결정시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어려움이 없었다
② 취학결정을 위한 아동의 전반적인 평가
③ 취학을 위한 적절한 교육기관 선택
④ 취학결정을 위한 정보제공
⑤ 기타( )

21.현재 아동이 이용중인 교육기관(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적응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 ② 잘 적응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⑤ 매우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22.현재 아동이 이용중인 교육기관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하고 있다 ② 조금 만족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⑤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23.부모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 ② 종일프로그램의 시간 연장
③ 다양한 치료서비스의 제공 ④ 교사의 전문성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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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취취학학학유유유예예예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부부부모모모의의의 인인인식식식에에에 관관관한한한 문문문항항항입입입니니니다다다...

24.장애아동에게 있어 취학연령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5.222444번번번에 대해 ‘예’또는 ‘아니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26.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위해 현재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신변자립 ② 학습준비도 ③ 건 강 ④ 사회성 ⑤ 기 타( )

27.취학유예 기간 동안 중점적으로 지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신변자립 ② 학습,인지 ③ 건 강 ④ 사회성 ⑤ 기 타( )

28.취학결정을 위한 전문상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28-1문항 √ 표시 부탁드립니다)
② 조금 그렇다 (28-1문항 √ 표시 부탁드립니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28-1.전문상담기관에서 담당해 주었으면 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① 취학결정을 위한 아동의 전반적인 평가
② 취학을 위한 적절한 교육기관 선택
③ 취학결정을 위한 정보제공
④ 아동에게 필요한 치료서비스의 연계
⑤ 기 타( )

29.취학유예 신청 과정 중 만족스러운 점과 어려운 점이 있으셨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 )

30.앞으로 취학시키고자 희망하는 교육기관은 어디십니까?
①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②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③ 특수학교 ④ 기 타( )

설설설문문문에에에 끝끝끝까까까지지지 응응응답답답해해해주주주셔셔셔서서서 대대대단단단히히히 감감감사사사합합합니니니다다다...
소소소중중중한한한 의의의견견견을을을 반반반영영영할할할 수수수 있있있도도도록록록 빠빠빠진진진 문문문항항항은은은 없없없는는는지지지 한한한번번번 더더더 확확확인인인해해해
주주주시시시면면면 감감감사사사하하하겠겠겠습습습니니니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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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저작물 저작물 저작물 이용 이용 이용 이용 허락서허락서허락서허락서

학 과 특수교육 학 번 20068013 과 정 석사

성명  한글:   이 진 희     한문:   李 辰 喜     영문: Jin-Hee Lee

주소  광주시 서구 치평동 대우 106-603

연락처 062-372-2050         E-MAIL: www-ec @ 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장애아동의 취학유예 실태 및 부모의 인식

 영문 : AnAnalysisoftheDelayintheEntryof
DisabledChildrenandParents'Perception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

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ㆍ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ㆍ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ㆍ출력을 허락함.

2008년   10월   24일

  

                                       저작자 : 이 진 희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총장 총장 총장 총장 귀하귀하귀하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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